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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의 운  황을 학기록물의 리와 서비스라는 에서 분석하고 서비스의 안정 인 
정착과 운 을 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학알리미 사이트와 학정보공시 운 력 학 
40곳을 상으로 각 학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정보를 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 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째,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시된 정보는 학의 주요 기능인 연구나 교육에 한 정보보다 학행정 정보에 치우쳐 있었다. 

둘째,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개된 학정보는 많은 오류와 잦은 수정으로 인해 신뢰성의 문제가 있었다. 끝으로, 각 
학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들은 형식 으로 기재되어 운 되고 있음이 밝 졌다. 이상의 문제 을 해결하기 한 운 방식의 

개선을 제언하 다. 첫째, 공개된 학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해 학정보 공시방법의 개선을 한 법 , 제도  보완을, 둘째,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와 련된 기 들간의 상호연계성 확보를 통한 운 의 일원화를, 셋째, 공개된 학정보에 한 메타데이
터도 함께 공개할 것을, 마지막으로, 학의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정보들이 보유․ 리되어 공개될 수 있도록 학내 기록연구사를 
배치할 것을 제언하 다. 

ABSTRACT

The research aims to analyze current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in the perspectives of both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and services and to recommend ways to improve the current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and services. The research collects and analyzes various raw data such as laws, guidelines, 

and manuals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and the portal site of ‘Higher Education in Korea’ 

also known as ‘dae-hak-al-ri-mi’, and data on each homepage of 40 cooperative universities selected as the 

research sample. At the result, the research found some limits in the current operation of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first, the information posted on the university disclosure information system is mostly focused 

on administrative information rather than information related to research or education within universities. 

Second, there are the high rate of error and frequent modification in the information posted on the disclosure 

information system. Third, the menus on bo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homepages of each cooperative 

university are useless or contents of the menus are empty. The research suggests some solutions to improve 

these problems: it is required to make up the current legal systems for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and to cooperate all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related to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within 

the united system and rule. Also, it is crucial to attach the metadata of the disclosed information when to 

post the information to the university disclosure information systems. Finally, it is necessary for each university 

to employ archivists not only to develop qualified university records to maintain the unique roles and value 

of universities but also to disclose reliable and authentic information to users and manage the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키워드: 사 정보공개서비스, 학정보공개, 학알리미, 기록정보서비스

University Information Disclosure Services, University Records Management, Record Information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
**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한남 학교 학술연구비조성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한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jhkoo@hnu.kr) (제1 자)

한남 학교 기록 리학과 석사(20164120@usk.ac.kr) (공동 자)

논문 수일자 : 2018년 5월 24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6월 1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2): 169-197,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2.169]



170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8

1. 서론: 연구배경  목  

기록물에 담긴 정보는 생산 당시의 상황을 설

명해  뿐만 아니라, 재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 그 기에 기록물 

리주체는 기록물의 정보가 이용자들에게 보

다 극 이고도 효율 으로 활용되게 하기 

해, 정보에 한 근과 신뢰성 확보를 한 정

보서비스 개선에 계속 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Pugh 2005).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

부는 1996년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

률(이하 “정보공개법”) 을 제정하여 공공기

의 정보공개의무를 법제화 다(법률 제14185

호 2016). 이는 이용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이 에 공공기 의 정보를 미리 공개하게 함으

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들에게 보

다 극 이고도 능동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 이다. 특히, 여러 공공

기  에서 학기 에 한 정보공개는 사

학기 재무․회계 규칙에 한 특례규칙 이 개

정되면서 학이 보유․ 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서도 사 공개가 의무화되었다(교육부령 

제96호 2016). 나아가, 1996년 정보공개법 제정

과 그 시기를 같이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 과 

확산은 모든 공공기 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이 가능하게 했고, 민원처리 한 온라인상에

서 해결가능하게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온라

인상에서 학정보를 제공하기 해 2007년부터 

학정보공시 포탈 사이트인 ‘ 학알리미(URL 

http://www.acdemyinfo.go.kr)’를 개설하 다. 

이와 함께 학마다 표 화된 정보공시 지침서

를 제공하고 학알리미와 해당학교 홈페이지

이라는 두 운 체제를 통해 국의 모든 학

정보를 사 에 공개하도록 함으로, 학정보 공

개서비스에 힘써 왔다. 2008년부터 본격 으로 

시작된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는 기 교육

자원의 불균형 인 분배가 심화되고 과도한 입

시 경쟁을 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정보

기술의 발 과 정보공시 항목의 변경과 법률개

정이라는 노력과 함께 이제 이 서비스는 10년차

에 이르게 되었다(송인성 2010). 

그러나, 지난 10년동안 ‘ 학알리미’로 표

되어 운 되어 온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는 

입시 계자 혹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주요 이용

자층으로 형성되면서 학입시 련 정보수집

을 한 단순 포털사이트 제공이라는 인식이 팽

배하 다. 정보공개서비스를 운 하는 계자 

 리자들 역시 학정보를 학업무 수행  

생산된 부산물 정도로 보고, 이 행정업무 정보

를 련사이트에 공개한다는 인식과 수 에서 

수동 으로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운 해 온 

것이 실이다(김경회, 이경호 2011). 그러나, 

학알리미와 각 학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

으로 공시되고 있는 학정보는 학이 보유하

고 있는 하나의 ‘ 학기록물’이라는 인식과 함

께, 학기록물의 리  서비스라는 에서 

학정보공개서비스 운 방식이 근본 으로 논

의되어질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학정보의 

사 공개서비스는 학기록물의 리와 공개라

는 에서 재 어떻게 이 서비스가 운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지 의 운 방식을 개선할 방

안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는 학정보에 한 

사 정보공개서비스가 재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는지 그 황을 악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학정보공시 운 력 학 40개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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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들이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를 어떻

게 수행해 왔는지 지난 3년간의 운 황과 

련된 자료들과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조사․분

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학정보 사 공개서비

스 운 과 련된 각종 자료들과 기록들을 

심으로 운 황을 분석하되, 공개된 학정보 

한 학기록물이라는 에서 기존의 운

방식에 어떤 문제와 한계가 있었는지 악하고

자 한다. 이로써 그 문제 과 원인을 해결하고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를 보다 안정 으로 

운 하고 정착시키기 한 방안들을 제언하고

자 한다.

2.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의 이해 

2.1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

사 정보공개서비스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 이 보유․ 리하고 있는 기록물 혹은 

정보를 공개청구없이 이용자가 필요할 것이라

고 단되는 정보를 미리 선정하여 제공하는 

정보공개의 한 유형이다. 기존의 정보공개청구

방식에 의한 정보 제공방식은 정보공개를 청원

한 이용자에 국한하여 청구한 내용만을 공개하

는 다소 수동 인 정보서비스라면, 사 정보공

개서비스는 각 법령에 따라 공시할 항목들을 

미리 정하고 해당 정보를 사 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 다는 에서 보다 극 이고도 능

동 인 정보서비스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학도 공공기 으로 간주되어 ｢교육 련기 의 

정보공개에 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법률 제14839호 2017), 이에 학이 

보유․ 리하고 있는 학 련 정보도 법령이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사 공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재 학정보에 한 사 정보공개제도를 

주도하고 추진하는 주체이자 주무부처는 교육

부를 심으로 한 총 리기 인 한국 학교

육 의회이다. 각 정보공개 항목별 리기 으

로는 한국 학교육 의회, 한국 문 학교육

의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연구재단, 한국

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있으며, 각 학이 정보

공개의 주체로 구성되어 있는 체제이다. 학

정보공시제도 추진체제에 해당되는 각 기 들

의 상 계는 <그림 1>과 같다(한국 학교육

의회 2017).

학정보공시제도에서는 사 정보공개서비

스를 해 의무 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 항

목들을 학과, 학부별 공단 , 모집단  는 

학교단 로 나 어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정

보공개법｣ 제6조 1항에 따라 크게 14개의 공시

정보 항목을 규정하고, ｢교육정보공개법 시행

령｣에 따라 구체 인 세부항목 62개를 공개횟

수  공개시기와 함께 명시하되, 공시일로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시한 정보도 함께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표 1> 참조).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의 운 은 재 이

원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학알리미

를 통해서, 나머지는 각 학 홈페이지를 통해

서 학정보가 공개되도록 운 된다. 우선, 

학알리미는 학정보의 사 공개를 한 일종

의 포털사이트로, 8개의 항목별 리기 (한국

학교육 의회, 한국 문 학교육 의회, 교육



17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2호 2018

주무부처

교육부

항목별 리기 항목별 리기

한국 학교육 의회

학입학지원실

한국 문 학

교육 의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연구재단

총 리기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학교육 의회 

학정보공시센터

 학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

<그림 1> 학정보공시 추진체제

※출처: 한국 학교육 의회, 2017 학정보공시 계획  지침서

공시정보 항목 세부항목 공시 기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 학교규칙 등 학교운 에 한 

규정

가. 학교규칙  그 밖에 학교운 에 한 각종 

규정
학 수시 수시

2. 교육과정 편성  운  등에 

한 사항
가. 성 평가 결과(성 평가 분포) 학 연 1회 4월

3. 학생의 선발 방법  일정에 

한 사항
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학 수시 수시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황에 한 사항

가. 입학 형 유형별 선발 결과 학 연 1회 6월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학 연 1회 6월

다. 신입생 충원 황 학 연 1회 8월

라. 학생 충원 황(편입학 포함) 학 연 1회 8월

마. 재  학생 황 학 연 1회 8월

바. 외국인 학생 황 학 연 1회 8월

사. 도탈락 학생 황 학 연 1회 8월

아. 학사학  공심화과정 학생 황 문 학 연 1회 8월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황 학 연 1회 6월

5. 졸업 후 진학  취업 황 등 

학생의 진로에 한 사항

가. 졸업생 황 학 연 1회 8월

나. 졸업생의 진학 황 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다. 졸업생의 취업 황 학 연 1회 이상 8월, 수시

6. 임교원 황에 한 사항

가. 체 교원 비 임교원 황 학 연 1회 8월

나. 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임교원 확보율 학 연 1회 8월

다. 외국인 임교원 황 학 연 1회 8월

<표 1> 학정보공시 항목(세부항목 62개 포함)과 공시기 , 공시횟수  공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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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정보 항목 세부항목 공시 기 공시 횟수 공시 시기

7. 임교원의 연구 성과에 한 

사항
가. 임교원의 연구실 학 연 1회 8월

8. ․결산 내역 등 학교  

법인의 회계에 한 사항

가. 학회계 ․결산 황 국공립 학 연 1회
( 산) 6월

(결산) 8월

다. 발 기  ․결산 황 국공립 학 연 1회
( 산) 6월

(결산) 8월

라. ․결산(합산 재무제표) 황 사립 학 연 1회
( 산) 6월

(결산) 8월

마. 법인회계 ․결산 황 사립 학 연 1회
( 산) 6월

(결산) 8월

바. 교비회계 ․결산 황 사립 학 연 1회
( 산) 6월

(결산) 8월

사. 립  황 사립 학 연 1회 (결산) 8월

아. 기부  황 사립 학 연 1회 (결산) 8월

자. 산학 력단 회계 ․결산 황 학 연 1회
( 산) 6월

(결산) 8월

차. 등록  황 학 연 2회 4월, 8월

카. 입학 형료 수입․지출 황 학 연 1회 8월

9. 등록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한 사항

가. 등록  산정근거 학 수시 4월, 수시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학 연 1회 8월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한 사항

가. 반 내용  조치 결과 학 수시 수시

11. 학교 발 계획  특성화계획 가. 학교 발 계획  특성화계획 학 연 1회 10월

12. 교원의 연구․학생에 한 

교육  산학 력 황

가. 연구비 수혜 실 학 연 1회 8월

나. 교원 강의 담당 황 학 연 2회 4월, 10월

다. 장학  수혜 황 학 연 1회 8월

라. 외국 학과 교류 황 학 연 1회 8월

마. 학의 사회 사 역량 학 연 1회 4월

바. 학의 원격강좌 황 학 연 1회 6월

사. 산학 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  황 학 연 1회 6월

아. 산업체 경력 임교원 황 학 연 1회 6월

자. 산학 력단 인력  조직 황 학 연 1회 6월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  황 학 연 1회 6월

카. 장 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황 학 연 1회 6월

타. 기술이  수입료  계약 실 학 연 1회 6월

. 특허 출원  등록 실 학 연 1회 6월

하. 창업 황  창업교육 등 지원 황 학 연 1회 6월

거. 기술지주회사 운  황 학 연 1회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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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난공제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

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에서 각 학이 보유․ 리하고 있는 정

보를 정보공개 양식에 맞게 수집․정리하여 총

리기 (한국 학교육 의회)에 제출함으로

써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운 하고 있다. 

학알리미는 학에서 공개해야 하는 체 세부

항목 62개  38개의 항목들을 8개의 항목별 

리기 을 통해 부분입력 는 간 입력하고, 나

머지 24개 항목에 해서는 학이 직  입력하

여 학정보가 공개되도록 운 하고 있다(한국

학교육 의회 2017). 

한편, 학정보공시제도는 학알리미 이외

에 각 학 홈페이지를 통해 학정보 사 공

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각 학은 

｢정보공개법｣ 제7조와 ｢교육정보공개법｣ 제6조

에 의해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의무 으로 시

행해야 하지만, 구체 인 운 차는 법으로 규

정받고 있지 않다. 신 행정안 부가 발간한 

정보공개 운  메뉴얼 을 통해 정보공개방법

을 각 학이 자체 으로 습득하여 해당 학교홈

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

공개 운  메뉴얼 에서는 각 학기 의 홈페

이지 구성에 한 기본사항을 제시하고 메인화

면 최상  상단에 정보공개 컨텐츠를 어떻게 구

성․배치해야 하는지 구체 으로 안내하고 있다. 

정보공개제도에 한 이용자의 근성과 편의성

을 확보하고 기 의 통일성 확보를 해 하 메

뉴 체계까지 상세히 지정하여 그 공개방식과 내

용을 안내하고 있다(행정안 부 2016). 행정안

부가 명시한 기 의 홈페이지 메뉴설정방식과 

정보공개의 표  항목에 한 시는 <표 2>와 

<표 3>과 같다.

공시정보 항목 세부항목 공시 기 공시 횟수 공시 시기

13. 도서   연구에 한 지원 

황

가. 장서 보유  도서  산 황 학 연 1회 10월

나. 학 부설 연구소 황 학 연 1회 8월

14. 그 밖에 교육여건  학교운  

상태 등에 한 사항

가. 정 사립 학 수시 수시

나. 법인의 임원 황 사립 학 수시 수시

다. 교지(校地) 확보 황 학 연 1회 10월

라. 교사(校 )시설 확보 황 학 연 1회 10월

마. 기숙사 황 학 연 1회 10월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황 사립 학 연 1회 10월

사. 직원 황 학 연 1회 8월

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 학 연 1회 10월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 평가 

결과
학 수시 수시

차. 강사 강의료 학 연 1회 6월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운  황 학 연 1회 8월

. 안 리 황 학 연 1회 10월

※출처: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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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메뉴 하 메뉴 내용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차, 청구방법 등 제도에 한 반 인 사항 안내

사 정보공개공표 ｢정보공개법｣ 제7조 1항에 따른 사 공표 련 사항

정보목록 ｢정보공개법｣ 제8조 1항에 따른 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 확인 등

※출처: 행정안 부, 정보공개 운  매뉴얼 .

<표 2> 각 학기  홈페이지 메뉴설정를 통한 정보공개방법 시

생산일자 문서번호 단 업무 문서제목
담당

부서명

담당자

명

보존

기간

공개

여부

2017.00.00. ○○부서-001 정보공개제도운 정보공개제도운 매뉴얼 개정 ○○부서 ○○○ 10년 공개

※출처: 행정안 부, 정보공개 운  매뉴얼 .

<표 3> 행정안 부가 명시한 사 정보공개 공표목록 표 서식

이상에서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의 체제 

 운 방식에 해 법률과 행정부가 규정한 내

용을 소개하 다. 학정보 사 정보공개서비

스에 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는 이 사 정보공개서비스가 실에서는 어떻

게 운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공개된 학정보는 단순히 학행정 업무수행 

 생산된 단순데이터가 아닌, 학이 보유하고 

리하고 있는 정보, 즉 학기록물이라는 측면

에서 재 운 되고 서비스방식과 규범체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련 선행연구 분석 

교육정보공개법이 제정된 이후 학정보공

시가 시작된 2008년부터 재까지 약 10년동안

기록학, 교육학 그리고 행정학을 심으로 

련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 학정보공개’ 혹은 

‘ 학정보공시’ 등의 키워드로 지난 10년간의 

연구물들을 검색한 결과, 총 42편의 련 논문

이 검색되었다. 그 에서 학내 사 정보공

개서비스와 직 인 련이 없거나 비공개된 

논문을 제외하고, 11편의 논문만을 상으로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여섯가지 주제

(themes)로 학정보공개가 연구되고 논의되

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특정 공시항목들을 분석한 연구들로, 

학정보공시를 각 정보공개 항목별로 나 어 

학정보 리체계의 오류를 분석하고 운 상

의 문제 을 지 하 다(구 억 2009; 이 수 외 

2010). 둘째, 정보공개제도의 사회  설명책임

성을 제안한 연구들로, 학정보공개에 있어 

사회  설명책임성과 정보의 무결성 확보의 필

요성을 제언하 다(임진희, 우수  2009; 빙지

원 2010; 김정  2010). 특별히 공개된 학정

보의 품질에 많은 문제 과 운 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 하며 기존 학정보시스템에 설명

책임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자 으로 리되

고 있는  학기록물에 하여 무결성과 진

본성에 문제가 없도록 공개된 정보의 품질평가 

 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언하 다. 셋째, 

정보공개에 한 이용자와 리자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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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정보 사 공개서비스에 한 의견을 조

사․분석한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주로 면

담법과 설문지법을 통해 이용자와 리자의 

에서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의 황을 

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언하 다(송인성 2010; 

이경미 2011; 김병주, 최송환 2013). 넷째, 정

보공개 정책을 분석한 연구로 쿠퍼 등(Cooper 

et al. 2004)이 제시한 ‘4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학정보공시제도를 규범 , 구조 , 

구성 , 기술  차원에서 분석하여 가장 효율

인 운 방안을 제언하 다(김경희, 이경호 2011). 

다섯째, 학정보공시제도 운  평가를 한 기

을 개발한 연구로, 평가 역과 평가항목별로 

객 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학정보공시제

도의 운 상태를 보다 체계 으로 평가하고 

리할 것을 제언하 다(지 오 2016). 마지막으

로, 학의 정보공개청구제도에 한 연구로, 국

립 학 정보공개청구제도에 해 제도  측면과 

운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 다(옥

계숙 2012). 

이상에서 최근 10년동안 학정보공개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여섯가지 주제 역 

에서도, 특히 학알리미와 정보공개청구와 

련된 주제에 집 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방법 한 리자들과 이용자들을 상으로 면

담법과 설문지법을 통해 이들의 요구사항을 분

석하는 방법에 한정되어 왔음도 발견되었다. 특

히, 지 껏 활용된 연구조사방법들은 정보공개제

도에 한 리자와 이용자의 의견과 을 

악하는데 용이하 으나, 이들의 주 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며,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방향으로 

그 내용이 기입될 가능성이 크다(Babbie 2007). 

한 표본이 을 경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용하기 어렵고, 사회  구조와 맥락을 다루기 

힘들며 인 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연구

방법에 한 한계 뿐 아니라 기존 선행연구들

은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의 실제 운 황

에 한 직 이고도 객 인 자료에 기 한 

연구가 많이 미흡했다는 비 과 반성이 있어 

왔다(신 석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내 사 정

보공개서비스와 련하여 생산된 각종 기록물

과 기 자료들을 심으로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가 어떻게 

운 되고 있는지 악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학정보 사 공개제도  서비스 

운 황을 악하기 해 비개입 연구방법

(unobtrusive research)의 일환인 문헌조사방

법(documentary research)을 통해 각 학의 

정보공개방식과 학알리미의 운 방식을 비

교분석(comparative content analysis)하고자 

한다(Babbie 2007). 이 연구방법은 1966년 유

진 웹(Eugene Webb) 외 3명의 연구자들이 처

음 언 한 조사방법으로 연구 상자가 무의식

으로 남기는 흔 들 즉, 증거자료와 기록물

을 찰하는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다. 이 연구

방법은 연구 상에 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방법의 가능성이 무

한하여 문제 과 개선방안을 찾는 단서를 확보하

는 데 매우 효과 이다(Webb et al. 2000). 따라

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법에 의한 내용분석법을 

통해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 운 황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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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되,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범 와 

차를 통해 조사하고자 한다. 

첫째, 각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의 운 실

태를 조사하기 해 학정보공시 운 력

학 40개를 분석 상으로 선정한다(<표 4> 참

조). 이 학들은 교육부가 지정한 학정보공

시 운 력 학으로서 학알리미 운 활성

화와 력체제 구축  학정보공시지침 개선

을 해 지정되었다. 지정된 운 력 학은 

국 학정보공개 양식과 지침에 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가 의회 등 련 이슈에 해 

학정보공개 상 학들의 표로서 제도개

선에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한다(한국 학교육

의회 2017). 특히, 이 40개 운 력 학은 

국립, 사립, 문 학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설

립유형에 따라 공개항목을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상 학들이 고루 

분포되어 표성 한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의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기에 합하다

고 단되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공개된 학정보의 세

부항목 62개를 학의 주요 기능별로 재분류하

여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시되는 학

정보가 하나의 학기록물의 성격과 역할을 제

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악하고자 한다. 

각 세부항목 62개를 상으로 재 행정요소로 

분류된 공개 항목들(<표 1> 참조)을 학의 주

요 기능별로 재분류한 항목들과 비교․분석함

설립유형 학교명 지역 설립유형 학교명 지역

국․공립

 ㉠ 서울시립 학교 서울

사립

 Ⓠ 이화여자 학교 서울

 ㉡ 서울과학기술 학교 서울  Ⓡ 주 학교 북

 ㉢ 제주 학교 제주  Ⓢ 조선 학교 주

 ㉣ 충남 학교  Ⓣ 앙 학교 서울

사립

 Ⓐ 가톨릭 학교 경기  Ⓤ 한국산업기술 학교 경기

 Ⓑ 건국 학교(서울) 서울  Ⓥ 한국외국어 학교 서울

 Ⓒ 경남 학교 경남  Ⓦ 한남 학교  

 Ⓓ 계명 학교 구  Ⓧ 한양사이버 학교 서울

 Ⓔ 주 학교 주

문 학

 ① 경남정보 학교 부산

 Ⓕ 국민 학교 서울  ② 경인여자 학교 인천

 Ⓖ 덕성여자 학교 서울  ③ 과학기술 학교

 Ⓗ 동국 학교(경주) 경북  ④ 동서울 학교 경기

 Ⓘ 동아 학교 부산  ⑤ 부천 학교 경기

 Ⓙ 부산외국어 학교 부산  ⑥ 상지 서 학교 강원

 Ⓚ 삼육 학교 서울  ⑦ 세경 학교 강원

 Ⓛ 상명 학교 서울  ⑧ 수원여자 학교 경기

 Ⓜ 성신여자 학교 서울  ⑨ 진 문 학 구

 Ⓝ 숙명여자 학교 서울  ⑩ 유한 학교 경기

 Ⓞ 남 학교 구  ⑪ 충북보건과학 학교 충북

 Ⓟ 산 학교 경남  ⑫ 한국폴리텍 학 서울

<표 4> 학정보공시 운 력 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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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공개된 학정보의 성격을 악하고자 

한다.

셋째,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는 학알리

미와 각 학 홈페이지를 통해 학정보가 공

시되는데, 특히 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된 정

보들이 얼마나 빈번한 횟수로 수정되고 있는지, 

수정율을 조사하고자 한다. 앞서 <표 1>에서 명

시된 14개 공시항목과 62개의 세부항목에 해 

최근 3년간 수정된 정보항목 건수를 악한다. 

한 학사력을 기 으로 각 학이 공개된 항

목에 해 언제(수정시기) 그리고 얼마나 자주 

정보를 수정했는지(수정율) 여부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공개된 학정보가 얼마나 

체계 으로 품질 리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공시된 학정보는 얼마나 정확하고 신뢰할 만

한 지에 해 조사하고자 한다. 

넷째, 운 력 학이 각 홈페이지에서 학

정보를 공개할 때, 홈페이지 메뉴상에 공개된 

정보를 재 어떻게 리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자 한다. 각 학이 어떤 차와 방법에 의해 정

보를 공시하고 학알리미와 어떻게 상호연계

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 조사․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공시된 학정보의 신뢰성 정도를 

악하고자 한다. 

4. 분석결과

4.1 학의 주요기능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학알리미에서는 학에서 의무 으로 공

개해야 하는 학정보 항목 총 62개를 5가지 주

제, 즉 ‘학생에 한 정보’, ‘교육여건에 한 정

보’, ‘교육연구성과에 한 정보’, ‘ 학재정/교

육비에 한 정보’와 ‘ 학운 에 한 정보’로 

분류하여 해당 항목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표 5> 참조). 공개하고 있는 세부항목들은 각 

요소별로 학생과 련된 정보가 19%, 교육여

건에 한 정보가 22.5%, 교육연구성과와 련

된 정보가 16.5%, 학재정/교육비 련 정보

가 25.5%, 학운 과 련된 정보가 16.5%로 

모두 16-25% 내외로 각 항목들을 고르게 공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학알리미에서 의무 으로 공개해

요 소 학알리미 항목명 항목 수 비율(%)

학생

2-가 성 평가 결과(성 평가분포)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4-가 입학 형 유형별 선별 결과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4-다 신입생 충원 황
4-라 학생 충원 황(편입학 포함)
4-마 재  학생 황
4-바 외국인 학생 황
4-사 도탈락 학생 황
4-아 학사학  공심화과정 학생 황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황
12-라 외국 학과 교류 황

12 19

<표 5> 학알리미 공개항목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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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소 학알리미 항목명 항목 수 비율(%)

교육여건

6-가 체 교원 비 임교원 황
6-나 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임교원 확보율
6-다 외국인 임교원 황
12-나 교원 강의 담당 황
12-바 학의 원격강좌 황
12-아 산업체 경력 임교원 황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  황
12-거 기술지주회사 운 황
13-가 장서 보유  도서  산 황
13-나 학 부설 연구소 황
14-다 교지(校地) 확보 황
14-라 교사(校 )시설 확보 황
14-마 기숙사 황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운  황

14 22.5

교육연구성과

5-가 졸업생 황
5-나 졸업생의 진학 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황
7-가 임교원의 연구실
12-가 연구비 수혜 실
12-마 학의 사회 사 역량
12-사 산학 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  황
12-타 기술이  수입료  계약 실
12-  특허 출원  등록 실
12-하 창업 황  창업교육 등 지원 황

10 16.5

학재정/교육비

8-가 학회계 ․결산 황
8-다 발 기  ․결산 황
8-라 ․결산(합산 재무제표) 황
8-마 법인회계 ․결산 황
8-바 교비회계 ․결산 황
8-사 립  황
8-아 기부  황
8-자 산학 력단 회계 ․결산 황
8-차 등록  황
8-카 입학 형료 수입․지출 황
9-가 등록  산정근거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2-다 장학  수혜 황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황
14-아 재정지원 사업 수혜 실
14-차 강사 강의료

16 25.5

학운

1-가 학교규칙  그 밖에 학교운 에 한 각종규정
10-가 반 내용  조치 결과
11-가 학교 발 계획  특성화계획
12-가 연구비 수혜 실
12-카 장 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황
14-가 정
14-나 법인의 임원 황
14-사 교지(校地) 확보 황
14-자 교사(校 )시설 확보 황
14-  안 리 황

10 16.5

합 계 62 100

※출처: 학알리미 홈페이지 <URL http://www.academy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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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항목들은 학의 다른 주요한 기능들보

다 ‘행정’ 기능 즉, 행정업무와 련된 항목들을 

심으로 주제를 분류하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은 본질 으로 

행정 기능 이외에도 교육, 연구, 공공서비스 기

능을 수행하는 공공기 이다(국가기록원 2016). 

학 기록 리 매뉴얼 을 바탕으로 학의 주

요 4  기능과 그 의미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교육은 지식 수와 사회화 진으로, 연구는 연

구수행으로, 행정은 기  존속, 학사, 지원으로, 

공공서비스는 사회 사와 문화진흥으로 그 기

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다시 각 기능을 세분하

여 하 기능으로 두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

고 있다(국가기록원 2016). 공시된 학정보가 

학에서 보유․ 리하고 있는 학기록물의 

공개  제공이라는 에서, 학의 4  기능

과 8  하 기능별로 정보공개 항목 62개를 재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기능별 분류항목 내용 학알리미 세부항목 항목수 비율

교육

① 지식 수
학습과정뿐만 아니라 교

육과정의 개발과 수

2-가 성 평가 결과(성 평가분포)

12-나 교원 강의 담당 황

12-바 학의 원격강좌 황

12-카 장 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황

4 6.5

② 사회화 진

학습활동과 개인생활 등 

교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비공식 인 학습활동

12-라 외국 학과 교류 황 1 1.6

연구 ③ 연구 수행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교수와 학생의 노력

7-가 임교원의 연구실

12-가 연구비 수혜 실
2 3.2

행정 ④ 기  존속
학교 운   리, 재무

와 인사, 시설 등

1-가 학교규칙  그 밖에 학교운 에 한 각종 규정

8-가 학회계 ․결산 황

8-다 발 기  ․결산 황

8-라 ․결산(합산 재무제표) 황

8-마 법인회계 ․결산 황

8-바 교비회계 ․결산 황

8-사 립  황

8-아 기부  황

8-자 산학 력단 회계 ․결산 황

8-차 등록  황

8-카 입학 형료 수입․지출 황

9-가 등록  산정근거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10-가 반 내용  조치 결과

11-가 학교 발 계획  특성화 계획

14-가 정

14-나 법인의 임원 황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황

14-사 직원 황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 평가 결과

14-차 강사 강의료

21 33.9

<표 6> 학의 주요 기능별로 재분류한 정보공개항목 분석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 운 분석  181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학의 기본 기능을 

심으로 학알리미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 

항목들을 재분류해 보면, 기  존속(33.9%), 학

사(29%), 지원(21%)을 포함하여 행정기능에 

한 정보가 체 정보의 83.9%를 차지하고 있

었다. 반면, 학의 주요한 기능인 교육(8.1%)

과 연구(3.2%), 공공서비스(4.8%)에 한 정

보공개는 상당히 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용자가 필요로 할 것이라 단되는 정보를 미리 

공개하여 제공한다는 사 정보공개서비스의 기

본 취지와 목 을 상기할 때, 실 인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 련 정보공개에 치 해 

기능별 분류항목 내용 학알리미 세부항목 항목수 비율

행정

⑤ 학사

학생모집․선별․입학, 

재정 보조와 학술 인 상

담, 졸업과정 기술, 학 , 입

학․졸업증명, 교무기록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4-가 입학 형 유형별 선발 결과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4-다 신입생 충원 황

4-라 학생 충원 황(편입학 포함)

4-마 재  학생 황

4-바 외국인 학생 황

4-사 도탈락 학생 황

4-아 학사학  공심화과정 학생 황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황

5-가 졸업생 황

5-나 졸업생의 진학 황

5-다 졸업생의 취업 황

6-가 체 교원 비 임교원 황

6-나 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임교원 확보율

6-다 외국인 임교원 황

12-다 장학  수혜 황

12-사 산학 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  황

18 29

⑥ 지원
학 시설  장비 유지․

리, IT 리, 학사지원

12-아 산업체 경력 임교원 황

12-자 산학 력단 인력  조직 황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  황

12-타 기술이  수입료  계약 실

12-  특허 출원  등록 실

12-하 창업 황  창업교육 등 지원 황

12-거 기술지주회사 운  황

14-다 교지(校地) 확보 황

14-라 교사(校 )시설 확보 황

14-마 기숙사 황

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운  황

14-  안 리 황

13 21

공공서비스

⑦ 사회 사
지역사회를 한 활동과 

평생교육 
12-마 학의 사회 사 역량 1 1.6

⑧ 문화 진흥

박물 , 도서 , 기록  

운 을 통한 문화 수집과 

자로서의 역할

13-가 장서 보유  도서  산 황

13-나 학 부설 연구소 황
2 3.2

합계 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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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

인다. 그러나, 기록물은 그 기록을 생산하는 기

의 목 과 기능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심으

로 리해야 한다는 ‘기능 출처주의’의 에

서 볼 때(이명진 2009), 공시된 학정보들은 

학의 주요 목 과 기능(교육, 연구, 서비스  

행정)에 맞는 정보들을 균형있게 공개되는 것

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4.2 각 학의 정보공개 후 정보내용 수정율

학알리미에서 최근 3년간 정보공개 항목 62

개에 해서 정보가 공개된 이후 오류 정보로 인

해 얼마나 자주 정보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조사

하 다. 조사 결과, 공개시기가 복되는 항목을 

제외하고 2014년에 615건, 2015년 548건, 2016

년 420건으로 각 항목당 평균 8.5건의 정보가 공

시이후 수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참조).

한, 조사 상 40개 학에서 최근 3년간 각 

기능별 분류항목 학알리미 세부항목 2014 2015 2016 3년 평균 

교육
① 지식 수

2-가 성 평가 결과(성 평가분포) 83 67 56 68.7

12-나 교원 강의 담당 황 33 22 18 24.3

12-바 학의 원격강좌 황 1 1 0.7

12-카 장 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황 19 14 11

② 사회화 진 12-라 외국 학과 교류 황 2 5 2 3

연구 ③ 연구 수행
7-가 임교원의 연구실 2 2 1 1.7

12-가 연구비 수혜 실 1 3 1 1.7

행정 ④ 기  존속

1-가 학교규칙  그 밖에 학교운 에 한 각종 규정 39 33 4 25.3

8-가 학회계 ․결산 황 1 1 0.7

8-다 발 기  ․결산 황 1 0.3

8-라 ․결산(합산 재무제표) 황 4 2 1 2.3

8-마 법인회계 ․결산 황 1 1 1 1

8-바 교비회계 ․결산 황 2 1 2 1.6

8-사 립  황 2 1 2 1.6

8-아 기부  황 2 1 2 1.6

8-자 산학 력단 회계 ․결산 황 0

8-차 등록  황 50 42 38 43.3

8-카 입학 형료 수입․지출 황 1 4 1.7

9-가 등록  산정근거 26 35 27 29.3

9-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6 4 3.3

10-가 반 내용  조치 결과 7 3 1 3.7

11-가 학교 발 계획  특성화 계획 2 1 1 1.3

14-가 정 7 2 3 4

14-나 법인의 임원 황 7 5 1 4.3

14-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황 1 0.3

14-사 직원 황 3 2 1.7

14-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 평가 결과 5 1.7

14-차 강사 강의료 2 10 1 4.3

<표 7> 3년간 공개항목의 정보 수정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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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홈페이지를 통해 학정보를 공개한 이후 

공시정보가 얼마나 많이 수정되었는지 그 수정

건수를 조사하 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학당 수정된 건수는 평균 13건으

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수정한 학은 2014

년 Ⓟ 학 62건, 2015년 Ⓦ 학 81건, 2016년 

Ⓕ 학 47건으로 공시 이후에 빈번한 수정이 있

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뿐 아니라, 몇몇 

학에서는 공시연도가 지난 2~3년이 지난 뒤에

야 그 내용을 정정하는 사례들도 있었다.1)

1) ㉠ 학, ㉣ 학, Ⓕ 학, Ⓟ 학, Ⓠ 학의 경우, 2014년에 공시한 정보를 2016년 2월 혹은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오류내용을 수정하여 학정보를 공개하고 있었다.

기능별 분류항목 학알리미 세부항목 2014 2015 2016 3년 평균 

⑤ 학사

3-가 모집요강(편입학 포함) 56 57 55 56

4-가 입학 형 유형별 선발 결과 1 2 3 2

4-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1 0.3

4-다 신입생 충원 황 35 17 30 27.3

4-라 학생 충원 황(편입학 포함) 15 8 4 9

4-마 재  학생 황 24 19 16 19.7

4-바 외국인 학생 황 7 3 4 4.7

4-사 도탈락 학생 황 3 1 3 2.3

4-아 학사학  공심화과정 학생 황 0

4-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황 2 1 1

5-가 졸업생 황 2 1 2 1.7

5-나 졸업생의 진학 황 3 2 1 2

5-다 졸업생의 취업 황 10 7 7 8

6-가 체 교원 비 임교원 황 20 10 14 14.7

6-나 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임교원 확보율 3 1 1.3

6-다 외국인 임교원 황 6 1 6 4.3

12-다 장학  수혜 황 97 68 43 69.3

12-사 산학 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  황 5 7 4

⑥ 지원

12-아 산업체 경력 임교원 황 4 10 5 6.3

12-자 산학 력단 인력  조직 황 1 0.3

12-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  황 4 5 4 4.3

12-타 기술이  수입료  계약 실 19 14 11

12-  특허 출원  등록 실 0

12-하 창업 황  창업교육 등 지원 황 4 6 8 6

12-거 기술지주회사 운  황 0

14-다 교지(校地) 확보 황 4 2 2

14-라 교사(校 )시설 확보 황 8 27 11.7

14-마 기숙사 황 18 2 6.7

14-아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 1 0.3

14-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운  황 2 8 3 4.3

14-  안 리 황 1 2 1

공공

서비스

⑦ 사회 사 12-마 학의 사회 사 역량 1 0.3

⑧ 문화 진흥
13-가 장서 보유  도서  산 황 1 2 1

13-나 학 부설 연구소 황 0

합계 615 548 420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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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학교명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평균 건수

국․공립

㉠ 2 5 34 13.6

㉡ 11 34 11 18.6

㉢ 13 23 3 13

㉣ 5 23 7 11.6

사립

Ⓐ 2 33 10 15

Ⓑ 26 42 26 31.3

Ⓒ 6 19 2 9

Ⓓ 10 15 9 11.3

Ⓔ 6 16 8 10

Ⓕ 6 6 47 19.6

Ⓖ 11 7 6 8

Ⓗ 4 0 3 2.3

Ⓘ 5 38 2 15

Ⓙ 17 11 7 11.6

Ⓚ 26 11 1 12.6

Ⓛ 6 38 27 23.6

Ⓜ 28 7 13 16

Ⓝ 0 8 1 3

Ⓞ 39 32 8 26.3

Ⓟ 6 33 4 14.3

Ⓠ 62 6 8 25.3

Ⓡ 12 53 10 25

Ⓢ 37 7 4 16

Ⓣ 25 40 13 26

Ⓤ 1 61 7 23

Ⓥ 0 4 36 13.3

Ⓦ 0 39 9 16

Ⓧ 9 81 9 33

문 학

① 17 6 4 9

② 13 1 1 5

③ 1 5 2 2.6

④ 7 9 4 6.6

⑤ 0 5 8 4.3

⑥ 1 7 2 3.3

⑦ 0 8 1 3

⑧ 6 8 7 7

⑨ 3 0 0 1

⑩ 5 3 2 3.3

⑪ 5 12 0 5.6

⑫ 8 5 6 6.3

학당 평균 수정건수 13

<표 8> 최근 3년동안 공시이후 학정보 수정 건수

(조사 기 : 2017년 9월 1일 ~ 10월 1일까지,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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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학 

정보공개의 구체 인 범 , 주기와 시기를 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 수정이 빈번

히 발생하게 된 배경에는 ｢교육정보공개법 시

행령｣ 제12조에 따라 오류정보를 자유롭게 정

정하게 하는 조항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각 학이 공개시기를 지키고자 오류를 확

인하지 않고 바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이후 오

류정보에 해 수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도

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부분의 학이 우선 

공개시기를 지켜 법  문제와 제재를 완화하고 

추후 수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공개된 정보가 빈번히 수정되어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진 근본원인이라 하겠다. 의 

설명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기 해 40개 학

별로 3년동안 정보공개 이후 수정한 정보항목 

건수를 각 월별로 분석하여 보았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월 평균 수정 건수는 60.3건, 

11월에는 78.6건, 그리고 2월에는 75.6건으로 

다른 달보다 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항목에 학 공개가 집 으로 이루어지는 6월

과 10월 이후에 즉,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직후

에 많은 수정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어,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학이 법  공개시기에 맞

게 잘못된 정보라도 우선 공개하여 법  제재

를 피하고 추후 수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이 확인되었다.

4.3 각 학 홈페이지 정보공개 운 황

각 학의 홈페이지에서 학정보를 사 공

개함에 있어 정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운  

수 사항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다음 세가지 사항을 심으로 조사하 다. (1) 

각 학 정보공개 메뉴 운  여부  메뉴 치, 

(2) 사 정보목록 공개 여부를 분석하 다. 

한 ｢정보공개법｣과 ｢교육정보공개법｣의 연계성

을 고려하여 (3) 각 학 홈페이지와 학알리

미가 상호연계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 

행정안 부에서는 2013년부터 정보공개 운  

매뉴얼 을 정기 으로 발간하여 정보공개  사

정보공개서비스의 개념과 정보목록  원본공

개 운 에 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 부가 제시하고 있는 메뉴

얼 로 각 학이 학정보를 공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 다. <표 10>은 조사 상 40개 

학의 홈페이지에서의 정보공개 사항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첫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해서 

학은 용기록물에 한 정보목록을 제공해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그럼

에도 불구하고, 목록공개에 있어 학마다 큰 

편차가를 보이고 있었다. <표 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홈페이지 메인 메뉴를 정부가 명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 메뉴에 용하여 운 하고 

있는 학은 40개 학  단 3개(㉢ 학, ㉣

학, ⑫ 학) 뿐이었다. 실제 정보공개를 해 홈

페이지에 메뉴를 설정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

는 학은 40개  22개 학으로 조사되긴 했

으나, 그 운 방식은 다분히 형식 이어서 정보 

내용의 식별이 어려웠다. 구체 으로, 각 홈페

이지상의 정보공개를 해 메뉴를 운 하는 방

법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

안 부의 정보공개운  메뉴얼 에서 명시한 

로 공개하는 유형 즉, 메인메뉴로 운 하는 유

형과 학 홈페이지 메인메뉴의 하 메뉴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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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력

학교명

1학기 하계방학 2학기 동계방학
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2 3 6 4 11 2 9 1 3 41

㉡ 2 11 1 15 2 5 11 4 5 56

㉢ 3 1 3 3 1 2 5 10 1 1 9 39

㉣ 6 1 2 2 4 3 2 5 3 10 38

Ⓐ 2 1 17 13 6 39

Ⓑ 10 1 3 16 2 2 17 28 12 1 9 101

Ⓒ 3 11 1 1 4 6 2 28

Ⓓ 3 3

Ⓔ 3 8 2 1 1 15

Ⓕ 2 9 1 4 13 2 1 2 34

Ⓖ 1 2 3 1 1 7 6 9 30

Ⓗ 1 38 8 1 1 1 5 4 59

Ⓘ 6 2 8

Ⓙ 2 2 5 9 3 1 1 1 24

Ⓚ 5 1 1 7

Ⓛ 6 1 19 4 3 2 3 1 39

Ⓜ 3 7 1 3 2 4 4 2 1 27

Ⓝ 1 3 2 3 2 3 22 36

Ⓞ 2 3 4 2 1 1 2 2 1 18

Ⓟ 6 12 13 10 6 8 1 56

Ⓠ 2 9 6 1 13 4 9 6 21 71

Ⓡ 4 2 2 1 1 10

Ⓢ 1 1 12 5 17 1 11 48

Ⓣ 2 7 9

Ⓤ 4 3 1 3 6 1 3 21

Ⓥ 1 21 27 4 7 6 10 2 1 79

Ⓦ 2 1 2 18 14 1 2 3 43

Ⓧ 7 12 19 8 30 76

① 1 1 1 3

② 1 1 1 1 5 1 10

③ 5 2 2 2 2 9 3 32 17 1 75

④ 2 2 2 3 1 3 1 1 33 48

⑤ 3 1 4 4 1 15 9 8 1 32 78

⑥ 2 5 2 44 8 3 5 69

⑦ 5 7 1 4 17

⑧ 4 1 2 21 1 6 1 4 40

⑨ 2 15 17 1 5 4 3 1 48

⑩ 3 3 1 2 1 1 3 14

⑪ 1 2 3 3 5 35 1 49 99

⑫ 6 7 11 2 1 27

월별 평균 수정건 수 14.6 27 32.6 31.3 60.3 34 50 48.6 78.6 53 21.6 75.6 527.2

<표 9> 최근 3년동안 학사력 기  학 정보 수정 건수

(조사 기 : 2017년 9월 1일 ~ 10월 1일까지, 단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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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1) 정보공개 메뉴개설 (2) 사 정보목록 (3) 학알리미와의 연계 운 기타 참고사항

㉠ X X X

㉡
○

(정보민원 메뉴 하 메뉴)

○

(열거식, 엑셀 일)
○

정보공개 안내와 

청구만 존재

㉢
○

(메인 메뉴)

○

(열거식, 엑셀 일)

○ 

( 학평가  국책사업)

㉣
○

(메인 메뉴)

○

(열거식, 엑셀 일)
○

Ⓐ X X X

Ⓑ

○

(메인화면 하단 공개청구만

운 )

X ○ 청구공개만 있음

Ⓒ
○

(메인화면 하단)

○

(엑셀 일)
○

Ⓓ ○
○

(실재 운  안함)
○

Ⓔ X X X

Ⓕ
○

(메인화면 하단)

○

(열거식)
○

Ⓖ
○

(메인화면 하단)
X X 청구공개만 운

Ⓗ X X X

Ⓘ X X X

Ⓙ
○

(메인화면 하단)
X ○

Ⓚ
○

(메인화면 하단)
X ○

산 련 내용만 

청구가능

Ⓛ
○

(학교소개 하 메뉴)
X ○

Ⓜ X X ○

Ⓝ X X X

Ⓞ X X ○

Ⓟ X X ○

Ⓠ
○

(메인화면 하단)
X ○

정보공개 안내와 

청구만 존재

Ⓡ
○

(메인화면 하단)
X 있지만 실행불가

정보공개 제도 

안내정도

Ⓢ X X ○

Ⓣ
○

( 학 황 하 메뉴)
X ○

Ⓤ
○

(학교소개 하 메뉴)

○

( 2015년 이후 운 안함)
○

Ⓥ X X ○

Ⓦ
○

( 학 황 하 메뉴)

○

(열거식)
○

<표 10> 각 학 홈페이지 정보공개 운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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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운 하는 유형, 이 3가지로 나

 수 있다. 메인화면 하단에서 운 하는 유형

은 상단 메인 메뉴에서 운 하는 유형보다 메뉴 

크기가 매우 작아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

이다. 그러나, 부분의 학들이 홈페이지 상에

서 식별이 매우 어려운 메인화면 하단에 정보공

개 항목을 메뉴로 설정하여 운 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둘째, 각 학 홈페이지에서 사 정보공개 

목록 메뉴를 운 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

하 다. 조사 상 40개  14개 학만이 홈페

이지에 정보공개에 한 목록 메뉴와 그 내용

을 기재하여 학정보를 공시하고 있었다. 14

개 학 에서도 실제로 사 정보목록을 지속

으로 운 하고 있는 학은 7개 학(㉡

학, ㉣ 학, Ⓒ 학, Ⓕ 학, Ⓦ 학, ⑥ 학, 

⑫ 학)뿐이었다(<표 10> 참조). <표 11>은 7

개 학에서 운 하고 있는 사 정보목록을 운

 유형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구체 으로 ㉡ 학과 ㉣ 학, Ⓒ 학, ⑫

학의 경우 사 정보 공개 목록 메뉴를 열거식

과 엑셀 일 업로드 형식 모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있었다. 정기 공개목록은 일정목록을 

홈페이지에 열거식으로 명시하고, 행정 으로 

월별로 생산된 기록목록들은 엑셀 일로 공개

하고 있었다. Ⓕ 학, Ⓦ 학, ⑥ 학은 열거식 

방법으로 공개시기와 주기가 정해져 있는 정보

에 해서만 목록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반면

에 Ⓓ 학, Ⓤ 학, ⑦ 학, ⑧ 학, ⑩ 학, ⑪

학은 사 정보목록에 한 메뉴는 존재하지

만 실제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이 확

학 (1) 정보공개 메뉴개설 (2) 사 정보목록 (3) 학알리미와의 연계 운 기타 참고사항

Ⓧ X X ○

①
○

(메인화면 하단)
X ○

정보공개청구만 

운

②
○

(메인화면 하단)
X ○

③ X X X

④ X X X

⑤ X X ○

⑥
○

( 학소개 하 메뉴)

○

(열거식)
○

⑦
○

(메인화면 하단)

○

(실제 운 안함)
○

⑧
○

( 학 황 하단)

○

(실제 운 안함)
X

⑨ X X ○

⑩
○

( 학정보 하 메뉴)

○

(실제 운 안함)
X

⑪
○

(메인화면 하단)

○

(실제 운 안함)
○

⑫
○

(메인 메뉴)

○

(열거식, 엑셀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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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유형 목록내용 해당 학

열거식
∙교육과정, 휴학, 장학생 선발지침, 등록 심의 원회 심사내용, 운 규정 등 

각 부서별 행정 정보
㉡, ㉣, ⓒ, Ⓕ, ⑫

엑셀 일 ∙월별 각 부서의 단 과제 목록 ㉡, ㉣, ⓒ, ⑫

열거식

∙교육과정, 휴학, 장학생 선발지침, 등록 심의 원회 심사내용, 운 규정 등 

각 부서별 행정 정보

∙ 학의 도서발간에 한 정보

∙ 학알리미의 62개 항목

Ⓦ

열거식 ∙교비 ․결산서, 산학 력단 ․결산 ⑥

<표 11> 사 정보공개목록 내용분석

인되었다. 이 듯 명목상 메뉴만 설정되어 있

거나 정보내용의 부재로 인해 정보 근성과 이

용이 히 떨어져 있음도 조사되었다.

끝으로, 학정보공시 운 력 학의 홈페

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와 학알리미와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 다(<표 10> 참조). 학알리미

와 학홈페이지와의 연계여부는 28개 학만

이 학알리미와 연계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

었다. 28개 학은 학알리미 목록을 학 홈

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과 실제로 학알리미

를 해당 학교에서 바로 속할 수 있게 하는 방

식으로 운 하고 있었고, 그 외 나머지 학은 

학알리미와 연계없이 학 자체 으로 학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결론  제언

5.1 주요 문제

지 까지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 운

황을 학 주요 기능별로 정보공개 항목을 재분

류하여 공개된 학정보가 학기록물의 리 

 서비스의 에서 얼마나 효과 으로 

리․제공되고 있는 여부를 조사하 고, 정보공

개 세부항목 각각에 한 정보 수정율을 조사하

여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여부를 조사

하 다. 끝으로, 각 학 홈페이지별로 정보공

개가 행정안 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기 을 잘 

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 다. 조사결

과, 사 정보공개서비스 운 에 있어 몇가지 근

본 인 문제 이 발견되었다. 

첫째,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 내용을 학의 기본 기능별으로 재분류했

을 때, 교육, 연구, 행정, 공공서비스  행정기

능에 한 정보에 다수 편 되어 있었다. 

이용자가 필요로 할 것이라 단되는 정보를 

사 에 미리 악하여 제공한다는 사 정보공

개서비스의 기본 목 과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실 으로 행정기능과 련된 정보요구가 큰 

것으로 인해 여태껏 행정 련 정보공개에 치

해 왔다는 사실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 공개되는 정보가 학이 

생산․보유․ 리하고 있는 ‘ 학기록물’인 것

을 한 상기한다면, 학기록물은 학이 존재

하는 의의와 기본 기능이 무엇인지 재고한 후, 

공개되는 정보내용의 재구성과 보충이 필요하

다. 즉, 기록물은 그 기록을 생산하는 기 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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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능에 부합하는 기록물을 심으로 리

해야 한다는 ‘기능 출처주의’에 따라 학의 목

과 기능에 맞는 정보가 균형있게 공개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이명진 2009). 뿐만 아니라, 

학의 교육과 연구, 공공서비스 기능은 교육과 

연구의 범 를 넘어 사회발 에 한 행 를 모

두 포함하기 때문에 학기록물은 행정기록물

보다는 비행정기록물이 많다는 것이 다른 기록

물과 구분되는 주요 특징이라 하겠다(강연아 

2006). 그러나, 재 사 정보공개제도 운 의 

특성상, 행정기록물에 담긴 정보만을 으

로 공개되어 있고 한 그 게 공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시 에서 비행정

기록물과 행정박물은 시회나 방문 열람 등의 

물리  근을 통해서만 이용가능하고 온라인

상 자기록물로의 근과 이용에 있어 많은 제

약이 있기 때문이다(강연아 2006).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공개되는 학정보가 학의 본연의 기

능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모두 포 하고, 행정기

록물 이외에도 비행정기록물에 한 정보공개

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의 항목설정에 

있어 학정보공시제도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

하다. 

둘째, 정보공개 이후 잦은 내용 수정으로 공

시된 정보의 진본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이 

조사되었다. 공개된 학정보의 빈번한 수정은 

공시정보에 한 신뢰성을 일축시킨다. 공시된 

학정보의 신뢰성 문제는 정보의 정정시기와 

범 에 한 법  재제의 한계에서 그 근본원

인이 있음이 분석되었다. 재 ｢교육정보공개

법｣에서는 공개된 정보와 공개하지 않은 정보

에 해 교육부장 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

록 명시하고 있다(교육정보공개법 제7조 제3

항). 한, 법률에 따라 시정과 변경까지도 명

령할 수 있다(교육정보공개법 제10조). 달리 말

해, 이는 법률상 교육부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부분만 명시하면 되고, 학내 자체의 정정사항

에 해서는 아무런 법률  조치나 재제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각 학은 공개정

보에 해 그동안 신고 혹은 교육부 확인을 통해 

내용 정정이 이루어져 왔고, 그 정정시기는 아무

런 규제없이 임의 로 수정해 왔다. 이로 인해 정

보 공개기간동안 이용자는 수정되기 의 허

정보를 이용할 험이 있고, 학은 이 사실을 악

용하여 오류정보를 수정하지 않고도 정보를 계

속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다. 따

라서, 이러한 정정시기에 한 명확한 기 과 운

방안의 표   법률이 더욱 구체 으로 제시

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학 홈페이지상의 정보공개 메뉴가 

제 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학정보의 이용가

능성이 해되고 있다. 메뉴의 목록공개에 있어

서도 학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록을 메뉴로 운 하고 있는 학들도 그 반 

가량이 단순히 메뉴만 개설하여 놓고 실제로는 

정보를 기재해 놓고 있지 않았다. 이 듯 명목

상의 메뉴만 설정해 놓고 있거나 정보공개내용

의 부재로 인해 정보의 근성과 이용가능성이 

히 떨어져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뿐 아니라, 

학의 사 정보공개서비스  원문공개서비스

는 실제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각 

학마다 원문공개서비스를 한 체계 인 기록

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학알리미

에서 공개된 학정보의 진 여부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바, 학에 한 허 정보 

 과 ․과장 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오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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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신고는 실질 으로 운 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도 확인되었다.

넷째, 각 학 홈페이지와 학알리미간의 상

호연계없이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가 운 되

고 있었다. 정보의 진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각 학 홈페이지에서 공개된 학정

보와 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정보가 서로 일치

해야 한다. 이를 해 법률 으로 학 정보공

개는 ｢정보공개법｣과 ｢교육정보공개법｣이 동

시에 용되도록 하고 있다. ｢교육정보공개법｣ 

제4조에 의해 이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

항은 ｢정보공개법｣이 용되어야 하는 상이

며, 동법 제12조에 의해 행정안 부를 교육부로 

해석하게 되어 있다. 한, ｢정보공개법｣ 제6조

부터 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부터 제21조까지  제25조에서 ‘공공기 ’은 

‘교육 련기 ’으로 해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알리미와 각 학교 홈페이지는 서

로 연계해서 운 되어 상호보완되어야 한다. 하

지만, 실에서는 학알리미는 총 기 인 한

국 학교육 의회에 의해 운 되고 각 학교홈페

이지는 해당학교에서 리되는 이원  체제로 

운 되고 있어, 이용자는 한 학의 정보를 이용

하기 해서는 다른 기 을 재탐색해야 하는 어

려움과 그 공개된 내용이 각각 상이함으로 인해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음이 조사되었다. 

5.2 개선방안

5.2.1 학 정보공개 운 을 한 제도  

보완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통해 학정보가 사

에 공시되는 만큼 학의 설명책임성 강화가 기

본이 되어야 한다(김정  2010). 학정보공시

제도가 외형 으로 잘 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공개된 정보에 한 신뢰성이 없다면 

제도의 활용가치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용자

가 사 공개된 학정보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

장 기본되는 제는 정보제공자에 한 신뢰이

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 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는 잦은 수정과 정정시기에 한 명확한 

규제가 없음으로 임의 수정이 빈번히 발생했던 

바, 공개된 정보에 한 신뢰성을 확보하기에 

많은 문제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오류정보에 한 정정시기의 규정과 제도  마

련이 시 하다. 구체 으로 정정가능 시기에 

해 해당연도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과 

정정시기를 월 단 나 특정 기간을 두고 법

으로 제재하여 정정제도의 악용과 남용을 막아

야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학알리미에 공시된 학정

보에 해 사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

육부장 이 공시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정보를 공개한 이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교육정보공개법 시행

령｣ 제11조). 즉, 이미 공개된 정보에만 국한되

어 확인과 검증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해 각 학은 공시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한 후 바로 학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 리기 이나 

총 기 에서 원본기록과 조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 이후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시 에 한 논의와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

하다. 이 게 사  검증단계를 거침으로 학

알리미의 정보공개 시기와 방법에 변화를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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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검증된 정보가 공개되는 

만큼 정보에 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정보 이용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이후 오류정보가 수정되기 

까지 발생하는 지 의 긴 공백기간도 막을 

수 있다.

5.2.2 주무부처  련기 의 연계성 확보

학알리미를 통한 학정보공시와 각 학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공개와의 상호연계성 확보

는 공개된 학정보의 수정을 최소화하는 방안

이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학정보에 한 

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학

기록물이 활용가치있는 정보로 인정받기 해서

는 진본성(authenticity), 신뢰성(reliability), 무

결성(integrity) 그리고 이용가능성(usability)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임진희 2013). 이 두 기

의 상호연계는 공개된 학정보에 한 무결

성 검증과 이용가능성까지 연결되는 매우 요

한 부분이다. 재, 학알리미는 ｢교육정보공

개법｣에 근거하여 운 되고 있고, 학기 의 

정보공개제도 반 인 부분은 ｢정보공개법｣

을 근거로 운 되고 있다. 이처럼 정보공개에 

해 각 주무부처가 역할  책임을 나 어 갖

고 있는데, 이런 복합구조로 인해 두 기 이 연

계하지 않고 따로 정보공개를 함으로 인해 정

보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고, 이로써 공개

된 정보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히 떨어

졌다. 그러나, 재의 이 복합구조를 잘 활용하

기만 한다면 학의 정보공개는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으로, 학알리미는 가

공된 학정보만을 사 에 공개한 것에 반해, 

｢정보공개법｣에 의해 운 되는 학정보공시

제도는 원문공개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러므로 두 기 이 상호연계하여 원문 그 로의 

정보와 가공된 정보가 동시에 공개되어 서로 

연계되어 비교할 수 있게 한다면, 정보의 신뢰

성과 이용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나아

가, 련 두 기 의 상호연계성의 확보는 지

까지 명목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각 학 홈페

이지 정보공개 메뉴에 한 개선에도 향을 

 뿐 아니라, 정보공개에 한 사회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5.2.3 공시정보 수정에 한 메타데이터 공개

학알리미를 통해 공개되는 학정보는 항

목내용에 맞게 가공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

때, 공개된 정보와 함께 그 메타데이터까지 공개

할 것을 제안한다. ISO 15489-1에 따르면, 기록

은 내용과 처리행 조차 문서화하여야 하는데, 

이때 원본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를 포함하여 

지속 으로 기록정보를 리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기록 리체계에서는 기록물의 진본성과 

맥락 정보가 유지될 때, 기록정보의 가치가 보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익한 2006). 이러

한 에서 볼 때, 학알리미에서 공개되는 정

보는 최종결과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산출

되는 과정이 그 로 남아있는 메타데이터까지 

공개될 필요가 있다. 메타데이터는 기본 으로 

생산기 과 담당자, 생산날짜, 정보 이 경로  

시기, 정보 산출과정을 담은 정보, 그리고 변경

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과 변경 

후 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메타데이터의 공

개는 정보공시 후 수정 횟수를 일 수 있는 방

안이 될 뿐 아니라, 이용자가 학알리미에서 

공개된 정보의 진 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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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2.4 공개항목에 한 재구성과 기록연구

사의 배치

학알리미에서 공개하는 정보 항목들은 

학의 주요 4  기능에 맞게 재구성함으로 학

의 본연의 기능에 을 맞춘 내용들로 구성

될 수 있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재 학정

보 사 공개서비스는 학입시와 학구조개

평가에 치 하여 학기능  행정기능에 치

된 정보공개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학의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 공공서비

스에 한 정보공개는 상당히 하되어 있다. 

학정보 사 공개서비스가 체계 으로 운

되기 해서는 해당 학기록물이 생산되는 단

계부터 보유가치와 기능에 맞게 리되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의 사 정보공

개서비스에 공개된 항목이 행정기능에 국한된 

여러 이유  하나로 학내 기록연구사의 부

재를 들 수 있다(김정  2010). 학 내의 기록

연구사의 부재는 그동안 학에서 공개하는 

학정보는 행정업무  발생하는 일종의 부산물

로서의 정보만을 공개하는 지 의 실을 래

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내에서 

기록연구사의 배치는 정보공개 항목을 학기

록물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게 하고 이용자가 

학의 내재  가치를 단할 수 있게 하는 근

거를 마련해  것이다. 그러므로, 학은 단순 

학행정 정보의 공개가 아닌, 학의 본연의 

가치와 기능이 담긴 정보 즉 학기록물을 개

발․ 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기록연구사를 

배치하고, 이를 통해 학정보 공개항목에 

한 체계 인 리와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3 결론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정보공개

법｣을 제정하 고,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교육분야에서도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의무화

하기 시작하 다. 이는 공공기 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의 반 이라 할 

수 있겠다. 학정보에 한 사 공개서비스는 

시행 10년 동안 정보공시 항목의 변경과 법률

개정과 함께 발 을 거듭해 왔지만 아직도 시

행착오의 단계에 있다. 이러한 시행착오의 단

계에서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운 함에 있어 

부정 인 요소는 제거하고 정 인 활용방안

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시

작한 본 연구는 학정보에 한 사 정보공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해 재 운 상황에 

한 여러 기 자료  기록물을 분석하여 그 문

제 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을 제언하 다. 그동안 기록 리 분야에서 정

보공개제도에 한 연구는 공공기 의 정보공

개 혹은 교육기 의 정보공시제도에 국한하여 

연구가 따로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지만, 본 연

구는 학기록물의 리와 서비스라는 에

서 학정보공시제도와 사 정보공개서비스를 

상호연계하여 동시에 분석했다는 , 그리고 

이  연구가 학정보공개서비스 실태를 기

자료  기록물를 조사하여 황을 분석한 연

구가 무했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

다 하겠다. 

학의 사 정보공개서비스가 제 로 운

되어 신뢰성과 이용 근성이 높은 학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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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기 해서는  정보공개서비스에 한 

지속 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법령과 

필수항목의 수여부를 확인하거나 수정하는 

수 에서 벗어나 근본 으로 학에서 보유하

고 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는 , 즉 

학기록물의 리와 서비스라는 에서 학

정보 사 공개서비스의 활성화방안이 지속 으

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각 학교의 정보공개 운 방

식과 정보공시제도를 분리한 이원  연구가 아

닌 상호연계하여 효율 인 운 방안을 꾀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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